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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방 법 원

결

사       건 2013고단4552  통사고처리특

피  고  1. 甲

2. 乙

검       사 ( ), 경 (공 )

변  호   내

담당변호사 린 (피고  甲  하여)

변호사 상욱(피고  乙  하여)

 결  고 2014. 3. 25.

  

주 문

피고  甲  고 6월에 처한다.

다만,  결 확  2 간  형  집행  한다.

피고  乙  죄. 

  

이 유

범 죄 사 실

  피고  甲  ****호 화 차량  운 하는 업 에 사하는 사람 다.

  피고  甲  2013. 9. 14. 03:55경  화 차  운 하여  동 에 는 편도 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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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  도  ** 거리 에  **   2차  라 시   시  90㎞

 진행하게 었다.

  당시는 간 고 그곳  한 도가 시  50㎞  간 었 므  러한 경우 동

차  운 하는 사람에게는 지 도에 라 진행하고 우   살피고 향  

 동  확하게 하여 사고  미연에 지하여  할 업 상 주 가 

었다.

  그럼에도 하고 피고  甲   게 리 한 채 시  90㎞  과 운행한 과실  

피고  차량 에  우  단 횡단하는 피해  A  견하고 동하 나 

그에 미 지 못하여  화 차   피해  리  하체  들  

피해 에게 다  늑골 골  등  상해  게 하고, 2013. 9. 14. 05:32경  

에 는 **병원에  료    혈복 , 혈량  쇼크  사망에 게 하 다.

증거의 요지

1. 피고  甲  진

1. B에 한 경찰진

1. 통사고보고

1. 사망진단 , 검감

법령의 용

1. 죄사실에 한 해당   형  택

   통사고처리 특  3  1항, 형  268 ( 고형 택) 

1. 집행

   형  62  1항(피해  과 합 한 ,  사건 사고  생에는 도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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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횡단한 피해  과실도 여한 것  는  등 참 )

무 죄 부 분

1. 피고  乙에 한 공 사실  지

  피고  2013. 9. 14. 04:00경  ****호 쏘나타 택시  운 하여  동  편

도 3차  도  ** 거리 에  **   3차  라 상  

 진행하게 었는 ,  주시하여 도  상에 사람  없는지  살피고 향  

 동  확하게 하여 하게 운 하여  할 업 상 주 가 에

도  게 리하여 피고  甲 운  화 차량에 충격 어 3차 에 쓰러  는 피해

 A  견하지 못하고 그  진행하여  택시  퀴  피해  우  

다리  역과하여 피해 에게 다  골  등  상해  게 하고, 2013. 9. 14. 

05:32경  에 는 **병원에  료    혈복 , 혈량  쇼크  사망

에 게 하 다.

2. 단

   공 사실  피고  甲 운  화 차량  피해  충격하 고, 도 에 쓰러진 

피해  피고  乙 운  택시가 역과하여 피해 가 사망에 는 , 피해  

사망에 하여 피고  甲 운  화 차량에 한 1차사고는  피고  乙 운  

택시에 한 2차사고도 과 계가   하는 것 므 ,  2차사고가 피

해  사망에 하여 과 계가 는지 여 에 하여 보  한다.

  검사가 한 각 거에 하 , 피고  甲  과 상태에  주  게 리 

한 못  화 차량 진행 향   에  우  단횡단하는 피해  A  

 차량  충격한 사실, 피해 는  화 차량    리  하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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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충격당하여  20여 미  겨나가 도 변에 쓰러 고, 그 후 피고  乙  택시

가 1차사고  충격  도 에 어   피해  견하지 못하고 피해  다리 

 역과하 , 그 후 피해 가 사망한 사실, 피해  시신에 한 검결과에 

하 ,  사고  피해 는 우  갈비뼈 2  내지 8 ,  갈비뼈 8, 9  각 골

었고,  골  주변  한 혈, 피해   다리뼈 골   근  

주변  혈, 간 열,    우 지 내강과 폐 실질에  다량  혈 등  

확  사실, 검감 는 피해   같  상해   도  합하여 피해

가 충격에 한 복 상  사망하 다고 단하 고, 사망진단 에는 피해  

직 사  혈량  쇼크, 간 행사  혈복 라고 재  사실, 피고  乙  택

시에 한 2차사고는 피고  乙  택시  도 변에 시 차하 다가 다시 하여 

 진행하  과 에  생한 사실  다.

   사실 계  합하여 는 다 과 같  사 들, , 1차사고 당시 피고  甲

 화 차량  상당한 과  진행하  상태  ,  화 트럭  피해 에 한 

충격  도가 다  갈비뼈 골   내   열과 다량  혈  할 도

 컸  , 검결과가 피해 가 사망에 게  원  복 에 한 직  

상 라고 고 는 에 비 어 볼  피해 는 피고  甲  화 트럭에 한 1

차사고  , 복 에 상  어  하여 사망에 게  것   상당

하고,  피고  乙  택시는 2차사고 당시 행 었  ,  택시가 피해  

역과한 도 피해 가 상   복  등 몸통 가 니라 다리  

, 1차사고  충격  도  감 하  피해   다리  골  역시 피고

 乙  택시  하여 생한 것  니라 1차사고  하여 생하  가능 도 



- 5 -

는  등에 비 어 볼  피고  乙  택시  하여 생한 2차사고  피해  사망 

사 에 과 계가 다고 보  어 다.

  결  검사  각 거만 는 피고  乙에 한 공 사실  하 에 하

고, 그 에  공 사실  할 만한 거가 없다.

3. 결

  그 다  피고  乙에 한 공 사실  죄  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

 325  후단에 하여 죄  고한다.

  상   주 과 같  결한다.

  

      사      철한  _________________________


